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개정 2022. 3. 1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1 . 제 작 
준비

가. 시나리오 1) 원작ㆍ각본ㆍ각색료, 대본제작비

나. 기획 및 프
로듀서

1) 프로듀서 인건비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다. 연출료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2. 촬영 
제작

가. 배우출연료

1) 주연ㆍ조연ㆍ단역ㆍ보조출연ㆍ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
비

나. 제작부문비 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다. 촬영비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인건비

2) 카메라ㆍ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 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라. 조명비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

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마. 미술비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 미술재료비

바. 세트비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 소품비
1) 소품담당자 인건비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

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 의상비
1) 의상담당자 인건비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

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자. 분장 및 미
용비

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차. 특수효과비
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사

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 동시녹음비
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타. 촬영차량비 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파. 운송비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하. 필름비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거. 보험료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
가입 비용
3) 차량보험료

너. 제작 진행
비

1) 숙박료, 교통비, 식대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 후반 
제작

가. 편집비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 편집실 대여비용

나. 음악 관련
비용 등

1) 음악감독, 작곡ㆍ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다. 사운드비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

비로열티

라. 현상비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마. 자막 관련 
비용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바. 컴퓨터그래
픽, 특수효
과

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비고 :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
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